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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가해자 특정할 수 없어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당연하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가해행위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고소를 

하여도 지금껏 가해 경찰이 기소된 사례가 없었다. 대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거나 경찰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맞은 

사람은 있으나 때린 사람은 없고,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은 하나도 없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국가배상청구를 하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컨대 2008년 6월경 민변 

회원으로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하던 이준형 변호사가 성명불상 전경의 방패에 가격

당하여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

에 대해 법원은 지난 12일 피해자의 부상이 전경의 가격행위로 인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2008가단307630).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친 사람은 있는데 아무도 책임질 자가 없다는 것이다. 혹시

나 있을 지 모르는 경찰의 시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감시하려고 나선 변호사를 그러

면 누가 구타했다는 것인가,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 보지 않으려는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가해 경찰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연행 도중 경찰들 사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2010다 35732). 1심은 가해자가 경찰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당시 상황에서는 ‘성명불상 경찰관에 의

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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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제도의 취지가 개별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진

다는 점에서 이런 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촛불집회 당시의 급박한 

상황은 도외시한채 가해자의 특정과 구체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모두 원고에게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면제해주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

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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